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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하나하나�해결해�나가겠습니다!

이용자 고지는 명확하게, 해지‧환불은 간편하게

- 방통위, 통신3사 제휴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 고지 강화 

및 해지절차 개선 권고 -

 앞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동통신사의 제휴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매월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통신3사 

제휴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의 가입‧해지 시 중요사항을 문자로 고지하고, 

통신사를 통한 해지기능을 제공하는 등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휴대폰 보호 서비스, 로그인 보호 서비스, 모션키, 안심키퍼 등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

에서 무심코 광고를 클릭해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될 수 있고 요금도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 청구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및 민원 사례도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21개 통신3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1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이용 절차와 해지‧환불 절차 전반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대체로 이용자의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가입과정에서도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고는 있었으나, 각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 피해 및 불편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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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단계에서는 앱이나 웹사이트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찾거나 결제할 때 

가입을 유도하는 팝업광고로 인해 이를 무심코 클릭하여 가입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단계에서는 가입 완료 후 문자(SMS)로 고지하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다. 

해지단계에서는 가입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부가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지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고 통신사에서는 해지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바로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3사와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혼동을 유발하는 팝업광고 최소화, 

△가입 완료 후 서비스명‧요금‧해지절차 등 중요사항 문자 고지, △부가

서비스 제공사업자 뿐만 아니라 통신사(고객센터‧홈페이지‧앱)도 해지 기능 

제공, △환불 요청시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개월 이후부터는 요금 미부과 등을 시정권고 하였다. 아울러 

통신3사는 방통위 시정권고 이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6월말 완료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통신3사 제휴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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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개선


